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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   

 

신  

 

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장

 

참    

 

조  

 

제    

 

목  

 

대장내시경 

 

검사에 

 

사용 

 

금지된 

 

장세척제 

 

관련 

 

소속 

 

회원 

 

주의환기 

 

요청의 

 

건
 

1. 

 

관련근거 : 1) 

 

중윤위 

 

제2013-47

 

호(2013. 4. 30. 

 

시행)

2) 

 

대소내 

 

제2013-1468

 

호(2013. 5. 20. 

 

시행)

2. 

 

귀 

 

학회의 

 

무궁한 

 

발전을 

 

기원합니다.

2. 

 

상기 1)

 

호와 

 

같이, 

 

본 

 

중앙윤리위원회는 

 

보건복지부의 

 

요청으로 

 

대장내

 

시경 

 

검사에 

 

사용 

 

금지된 

 

장세척제 

 

처방 

 

회원에 

 

대한 

 

심의를 

 

진행하고자 

 

전문가집단인 

 

귀 

 

학회의 

 

의견을 

 

요청한 

 

바 

 

있으며, 

 

귀 

 

학회는 

 

상기 2)

 

호와 

 

같이 

 

회신을 

 

하였습니다.

3. 

 

이와 

 

관련하여, 

 

본 

 

중앙윤리위원회는 2013

 

년 6

 

월 1

 

일 

 

개최된 

 

제6

 

차 

 

중

 

앙윤리위원회에서 

 

동 

 

사안에 

 

관한 

 

심의를 

 

진행하였는 

 

바, 

 

귀 

 

학회의 

 

의견을 

 

토대로 

 

하여 

 

보건복지부에 

 

회신키로 

 

하였으며, 

 

관련 

 

학회 

 

회원들에 

 

대해서도 

 

대장내시경 

 

검사에 

 

사용 

 

금지된 

 

장세척제의 

 

처방을 

 

하지 

 

않도록 

 

관련 

 

학회에 

 

계도를 

 

요청키로 

 

결정하였습니다.

4. 

 

이에, 

 

본 

 

중앙윤리위원회는 

 

대장내시경 

 

검사에 

 

사용 

 

금지된 

 

장세척제에 

 

관한 

 

주의 

 

환기를 

 

귀 

 

학회에 

 

요청 

 

드리오니 

 

적극 

 

협조하여 

 

주시기 

 

바랍니다.(

 

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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